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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

지방안’을 마련하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권고사항은 법인 및 총장

이 임명하는 자체감사기구 독립성 확보, 비리제보 내부신고자 보호 등을 포함한 사학기관의 외부회계

감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이었다. 사립대학 외부감사의 표준감사시간제도 

도입 필요성 확인과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표준감사시간제

도를 도입한 영리기업에 대한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현재 사학기관 감사시간 등의 현황을 분석할 필

요가 있다. 본 연구는 기업의 표준감사시간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 진행된 논의를 개관하고 관련 법령

의 변화와 제도화 과정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감사와 관련된 법령을 기업의 외부

감사 관련 법령과 비교하고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감사 계약체결 현황 및 실제 감사투입시간 등을 조

사･분석한다.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계약체결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조사･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실제 감사투입시간 분석은 2020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대상교를 대상으로 

한다.

한국공인회계사가 정한 표준감사시간은 기업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별 산식에 감사팀의 숙련도 조

정계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도출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모든 사학기관은 Non-big4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형 회계법인은 대형 업체에 비해 수습회계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기

준숙련도가 크므로 숙련도 조정계수도 커질 수밖에 없어 예상되는 표준감사시간의 수식적 증가는 사

학기관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은 사학기관 감사환

경을 고려해 수리･통계적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표준 감사시간제도가 감사품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품질과 연관된 감사시간 증가요인이 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 도출에 반

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학기관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 실증적 증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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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대학은 막대한 정부예산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으면서1)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불투명한 재정운영으로 대학의 재무보고는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으며, 교비횡

령 등 각종 부정행위에도 자율통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 이같은 상

1) 중앙･지자체로부터의 재정지원 규모(대학정보공시센터(대학알리미)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공시기준)는 2019년 7조 4,089

억원(사립대학 4조 4,541억원)으로 경상운영비 등 포함시(대학재정알리미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공시기준) 총 11조 7,366

억원(사립대학 5조 4,076억원)이다.

수집할 필요가 있으며, 제한적으로 우선 사학기관 규모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학원대학을 제외하면 대체로 사학기관의 자산규모는 감사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

학원대학은 자산규모보다는 감사보수가 감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

는 감사업무량과 감사위험을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대학원대학 감사의 업무량과 위험은 자산규모 외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추정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전문대학의 회귀분석 결정계수 값은 이

들 그룹 감사시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이 더 크게 존재함을 의미한다.

추가적으로 40개 사학기관에 대하여 실제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시간 유형, 감사대상 등에 대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학기관에 대한 실제감사시간이 예상한 시간보다 

다소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작은 규모의 사학기관 감사인의 경우 감사시간 기록의 정확성과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감사시간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 것처럼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조사결과에 응답한 28개 사학기관 중 감사인과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회수는 변호사 외부조회가 있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변호사를 대

상으로 한 외부조회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조회나 채권채무조회와는 다른 성격의 감사절차이기 때문에 

변호사 외부조회가 있는 경우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이 크게 증가하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정

도는 그 방향성이 다른 변수들과 다르다는 점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 감사시간제도 설계를 위해서는 사학기관 규모나 학종 구분

에 따른 일률적인 표준 감사시간 제시보다는 감사노력과 감사품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표준 감사시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회계감리지적 결과, 교육부 징계 여부 및 정도, 투명한 의

사결정을 위한 지배구조 존재 등 재정보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반영되어야 한다. 이들을 

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사위험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감사노력을 투입함으로써 감사실패를 줄일 수 있다. 회계품질과 운영위험을 표준 감사

시간 결정에 명시적으로 반영하면 사학기관은 내부통제의 신뢰성, 지배구조 건전성, 법령위반의 중요

도와 빈도 등 기관 운영의 전반적 준법 수준 등이 감사비용에 직결됨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감사비

용 증가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할 동기를 부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

구는 사학기관 표준감사시간 도출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개정 사항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기관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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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 원인 중 하나는 외부회계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등 감시･견제시스템이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의 개선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관련 법령을 비롯한 규정이 제･개정되었다. 2013

년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학기관에 대한 외부회계감사가 의무화되었고, 외

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근거도 마련되었다. 교육부는 감사가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되

도록 학교법인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시 확인하여야 하는 기준(‘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

항’)을 제정하였다. 2017년 11월에는 ｢사립학교법｣ 개정으로 교육부 장관이 감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되

었다(법 제31조의2 제②항). 개정 전 사학기관은, 금융감독원 등 공적기관에서 감리를 실시하

는 기업회계와 달리 자율감리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감리주체는 회계법인이었다. 이에 대한 공

정성 문제가 제기되자 2018년 5월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교육부 장관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회계법인 혹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에 위탁할 

수 있게 되었다(시행령 제14조의3).

이러한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 개선

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즉 업무전반에 대한 사립대학 자체 내부감사조직이 미비하고, 대

부분의 사학기관에서 법인의 감사와 구분된 대학의 감사가 없으며, 있더라도 총장이 감사를 

임명하는 등 독립성이 부족했다. 또한 재정지원 등을 위한 평가인증 시 내부감사조직의 독립

성 및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평가지표가 부실한데다 평가･인증 결과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았

다3).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2019.1.21.)’

을 마련하여 교육부,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에 제도의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내용 가운데는 외부회계감사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표

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이 포함되어 있다4). 이는 2013년 이후 사학기관들이 의무적으로 실시하

2) 2014년 12월 일반국민 및 대학생 학부모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에서 재정이 얼마나 투명하

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약 78%가 불투명하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 따르면 ’18학년도 한국 사립대학의 연평균 등록금(학부 수업료 기준)은 8천760달러(약 1천58만원)로, OECD 

37개 회원국과 비회원국 9개국 등 46개국 중 네 번째로 많았으나, 등록금의 상당 부분이 학생에게 쓰이지 않는 것과 더

불어 대학재정의 불투명한 시스템 문제가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데 원인이 되고 있다.(연합

뉴스 2020.6.22, “등록금 OECD 상위권인데 대학 재정 불투명…“근본대책 고민해야””, https://www.yna.co.kr/view/

AKR20200619143700530)

3) 국민권익위원회의 대학 자체 감사기능 강화와 관련된 권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학 내부에 감사위원회와 같은 독립

적인 자체감사기구 설치. 내･외부 공모를 거쳐 감사기구의 장 임용. 설립자･운영자 친인척과 이해관계자는 감사기구의 장

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독립성 확보. 감사기구에는 회계･재무 등 외부전문가 참여 ② 대학의 자체감사 활성화를 위해 감

사조직의 독립성, 감사실적 및 개선현황, 감사결과의 구성원 공유 여부 등을 대학진단･평가의 지표로 추가 ③ 내부신고 

절차와 신고자 보호제도 마련 등 보호시스템 구축 평가 ④ 부정･비리가 발생한 대학의 경우 외부적발로 비리가 밝혀진 경

우에는 재정지원을 제한. 반면 자체감사노력을 통해 비리가 밝혀진 경우에는 제한을 완화 ⑤ 비리제보를 이유로 신고자에

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는 반대로 재정지원 평가시 불이익 부과

4) 국민권익위원회의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강화와 관련된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회계감사인이 외부회계감사 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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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데 따른 조치이다. 사학기관 

감사품질의 개선 필요성은 아래 <표 1>의 감리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상장기업에 대한 

감리의 경우, 최근 2년간 감사 당 평균 2.0건5)의 오류 등이 지적되었다. 이에 비해 2017∼2019

년 중 사학기관 회계감리결과 감사인의 연도별 지적 건수는 사학기관 당 평균 8.6∼13.6건에 

달한다. 높은 감리지적 빈도는 사학기관 외부감사의 낮은 실효성의 예로 지적된다.

<표 1> 사학기관 회계감리 결과 외부 감사인의 지적 건수

구분 대상기관 수 감사절차 위반
재무제표 오류 

미지적

주석공시 오류 

미지적
법령위반 미보고 합 계

2019 30개 119건 40건 75건 25건 259건

2018 25개 175건 34건 53건 14건 276건

2017 20개 186건 27건 49건 10건 272건

1)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내부자료

실제 대학들이 외부회계감사를 위해 지출하는 감사비용과 감사기간은 충분하지 않고6) 회계

감사인의 감사지적사항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감사품질에 대한 인식 부족과 감사인 간의 과당

경쟁 등으로 인해 품질이 높은 감사인 보다는 감사보수가 낮은 감사인을 선임하는 사례가 빈

번하기 때문이다. 감사보수가 낮을 때 감사인이 충분한 시간을 감사과정에 투입하기는 쉽지 

않다. 우리나라의 경우 감사품질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부족, 감사인의 과당경쟁, 회계

법인의 성과평가시스템 등이 초래한 감사보수 덤핑 현상으로 감사과정에 적정한 시간이 투입

되지 못하고 있다.

반면, 대학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사학기관 감사위험은 증가하고 있다. 2017

∼2018년 8월중 교육부가 30개 사립대학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감사 지적건수는 350건, 

위반액은 636억원에 달했으나 이들 대학의 외부회계감사 지적건수는 7건, 위반액은 262억원

에 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감사실패에 따른 소송이나 고발위험이 상존함을 의미한다. 뿐만 아

적으로 확인해야하는 ‘중점 확인사항’에 감사･감리 빈발 위반사항을 추가 ②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대학별 감리결과와 이

행･개선 여부도 공개 ③ 회계법인의 외부회계감사가 매우 부실한 경우 해당 회계법인은 대학 외부회계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해당 대학은 감독기관이 회계감사인을 지정 ④ 업무추진비, 적립금 투자현황,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대학정

보공시센터에 공시하는 등 재정･회계 및 운영 관련 주요정보의 공개 확대

5) 2019년 1사당 평균 2.01건(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0.4.7., ｢2019년도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및 시사점｣), 

2020년 1사당 평균 2건(금융감독원 보도자료 2021.2.22.,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 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6) 2014 회계연도 사립대학(전문대학 제외) 당 평균 감사기간은 5.7일, 감사인원은 3.7명, 감사보수는 평균 1,715만원이었

고, 전문대학의 경우 감사기간이 4.9∼5.5일, 감사인원은 3.1명, 보수는 1,301만원이었다.(정진후 2015, ‘사립대학 감사제

도 문제점과 개선방안’(2015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020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계약체결 현황 보고 결과, 평균 감

사보수는 사학 당(전문대학법인 제외) 2,187만원, 전문대학법인은 1,319만원이다. 2014∼2019년 중 상장기업 감사보수 

상승폭(평균 76.7%)을 감안하면 사학기관 감사보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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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표 1>에 나타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높은 감리지적 빈도는 감사인의 위험과 

직결된다. 교육부장관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③항에 따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감사기준 또는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을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명단과 해당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통보

해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해당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 제39조제

1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등록취소, 업무정지 또는 징계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을 근

거로 45개 사학기관의 2017∼2018년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결과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51

명의 공인회계사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7). 이 중 16명은 자격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 보고한 회계분식으로 감리 지적된 경우의 중징계 비율(14.9%)보다 높다(강

선민 등 2017).

대학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련 법규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의 대학 재

정회계 운영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것은 제도 실행을 위한 집행 규정을 지속적으로 수정･보완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감사위험이 증가하는데도 적절한 감사노력을 투입하기 어려

운 감사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 재정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다.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2017년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의 전

면 개정작업을 통하여 기업회계에서 도입한 제도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사학기관에도 도

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노력을 확보함으로써 외부

감사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한다. 감사노력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오류나 부정 등을 발견할 

확률에 영향을 미치며, 감사품질은 감사인이 발견한 오류나 부정을 보고함으로써 비로소 달성

된다. 따라서 사학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표준 감사시간제도 뿐만 아니라 감

사인의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조성되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표준 감사

시간제도와 함께 외부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하여, 중요한 위법 발견 시 해당 감사인을 사학기

관 외부회계감사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하였다.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서는 감사인의 효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책 

기구도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주로 분석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표준 감사시간제도가 사학기관 감사와 관련된 다른 제도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나 

선행 필요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사학기관의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

를 위한 다양한 제도의 하나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초 조사는 구체적 도입 방안 마련에 

7) 한겨레 2020.10.11, “사립대 외부감사 여전히 부실…감리 결과 지적 16건→785건” Retrieved from https://www.hani.

co.kr/arti/society/schooling/9653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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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립대학 외부감사의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 필요성을 확인하고 도입 방안을 마련하기 위

해서는 2017년 11월 외부감사법 개정을 통해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한 영리기업에 대한 

관련 법규를 이해하고, 현재 사학기관 감사시간 등의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기업의 표준 감사시간제도가 법제화되기까지 사전 조사 및 도입 경과를 개관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에서는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을 위해 어떠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하

였는지, 또한 관련 법령은 어떻게 변화되어 제도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사학기관의 외

부회계감사와 관련된 법령을 기업의 외부감사 관련 법령과 비교하였고, 사학기관의 외부회계

감사 계약 체결 현황 및 실제 감사투입시간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감사 

계약 체결 현황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조사･집계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으며, 실제 감사

투입시간은 2020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대상교를 조사･분석하였다. 본 연구

는 사학기관의 표준 감사시간(이하 ‘표준 감사시간’) 도출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

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개정 사항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사학기관의 

재정･회계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Ⅱ. 선행 연구 및 이론적 배경

새로운 정보기술과 감사기법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회계감사는 여전히 노동집약적인 업무이

기에 감사에 소요된 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반영한다(Caramanis 1999; Caramanis and Lennox 

2008; Leventis and Caramanis 2005). 감사인의 감사노력 투입은 감사시간과 직결되므로 감사품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공인회계사회

(KICPA)의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은 감사시장에서의 저가수임에서 기인한 감사투입시간 감

소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적정 보수에 미달하는 금

액으로 감사계약이 체결될 경우 감사인은 감사시간을 축소하며(노준화와 배길수 2008) 이는 

감사품질 저하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표준 감사시간제도의 목적은 감사보수 현실화를 통해 

적정 수준의 감사시간 투입을 유도하여 감사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다.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 전인 2011∼2014년 KICPA는 적정 수준의 감사시간투입을 유도하

기 위해 ‘업종별･규모별 표준 감사투입시간’(이하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 감사투입시간)을 가

이드라인으로 제공하였다. 이는 개정 외부감사법 표준 감사시간제도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기

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감사시간에 대한 유용한 연구 기회를 제공하였다.

선행연구는 강제성이 부여되지 않은 표준 감사투입시간 제공이 실제로 감사시간을 증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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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는지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표준 감사투입시간 정보 제공 이후 감사시간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박종성과 조은주 2016; 신현걸과 정수진 2017; 이민우와 정기위 

2020). 신현걸과 정수진(2017)은 실제 감사시간이 한국공인회계사회 표준 감사투입시간보다 

많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하였고, 이는 감사품질이 증가한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의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감사품질 제고에 

일정부분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박종성과 조은주(2016)는 실제 감사투입시간이 표준 감사투입시간을 초과하는 기업

의 경우, 일부 감사인들은 그 다음연도 감사투입시간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발견하였

다. 이러한 현상은 표준 감사투입시간 제공이 감사투입시간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익년도 감사 

시 희석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그들은 감사인들은 표준 감사투입시간을 감사품질의 적정성

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감사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도 활용하고 있

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실제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을 초과하는 기업일수록 부채비율

이 높고 수익성은 낮은 기업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고려하지 않고 효율

성 제고를 위해 표준 감사투입시간에 맞춰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할 경우 감사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에 대한 추후 분석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감사시간 경쟁 등 감사인이 처한 환경이나 피감사기업과의 관계에 따라 표준 감사시

간제도의 효과는 상이할 수 있다. 이민우와 정기위(2020)의 연구에서는 감사보수가 낮은 집단

에서는 표준 감사투입시간의 감사품질 개선효과가 작고, 감사인에게 지급된 비감사보수가 높

은 기업의 경우 실제 감사시간이 표준 감사시간을 초과하더라도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시장의 과당경쟁이나 과도한 비감사보수의 지급 등 감사인의 독립성이 유

지되기 어려운 감사환경에서는 표준 감사시간제도의 효과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들로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외부감사의 적절성을 제고하는데 효과적이나, 

효과성은 감사환경의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업뿐만 아니라, 감사노력이 감사품질

에 영향을 미치는 여타 조직의 외부감사에도 적용될 수 있다. 감사노력에 따라 감사품질이 달

라진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시간 투입을 요구하는 규정은 고품질의 감사를 수행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따라서 표준 감사시간제도의 감사품질 제고 효과를 확인한 실증결과는 사학기

관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의 정책 방향성을 지지한다. 기업과 마찬가지로 사학기관도 재무제

표에 대한 외부감사의 적절성을 제고해 오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외부감사 시 적정 수준 이

상의 감사투입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단일 업종, Non-big4가 

대다수인 사학기관 외부감사인의 규모(강선민과 황인태 2016)와 이에 따른 감사시장의 경쟁정

도(이미주 등 2019), 대학병원 존재 유무를 비롯한 재무제표의 특수성(황인태 등 2013), 지배구

조 환경과 비감사서비스 제공(Frankel et al. 2002; Krishnan et al. 2005)을 비롯한 감사인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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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등 사학기관의 특성과 감사환경을 함께 고려하지 않는다면 사학기관의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이 감사보수의 증가만 가져올 뿐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미흡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대학은 자산규모의 편차가 크므로, 규모가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이 

여타 업종과 다를 가능성을 고려하여 규모와 감사보수의 관계에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Ⅲ. 표준 감사시간 도입 경과 및 현황

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을 위해 2017년 기업회계 부문에서 먼저 적용된 표준 감

사시간제도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고 표준 감사시간이 법제화되기까지 경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표준 감사시간 도입을 위한 준비과정, 감사투입시간 증가를 위해 감독기관이 지금

까지 기울여온 노력, 외부감사법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표준 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을 충실히 준수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시간을 충분히 투입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1.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시간의 투입이 필수적이므로 감독 당

국은 적정 감사시간 투입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왔다. 금융감독원은 2001년 

8월 ｢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상장법인 및 코스닥 등록법인이 사

업보고서에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에 관련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업보고서에 기재되는 감사투입시간 관련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기

업은 감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감사시간 정보를 공시하기에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인

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사업보고서에 기재되는 감사투입시간이 부풀려진다는 비판도 있다. 

사업보고서의 공시 주체는 기업인 반면, 이러한 정보를 제공한 주체는 감사인이기에, 기재된 

감사투입시간에 오류가 있는 경우 책임 소재도 명확하지 않았다.

2.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

사업보고서 감사시간 정보의 정확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자 감사시간을 포함한 외부

감사실시내용 기재서류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도록 외부감사법이 개정8)되었다. 개정 외부감

사법은 사업보고서의 감사시간 공시와는 별도로 감사인이 직접 외부감사 참여 인원 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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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할 것을 요구한다. 

외부감사법의 개정 취지는 감사투입시간, 감사절차 등 외부감사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을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여 감사품질 평가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감사보고서의 외부

감사실시내용은 공시 주체가 기업이 아닌 감사인이므로 정보의 신뢰성이 높으며, 부실기재에 

대한 책임 소재도 명확하다. 외부감사실시내용 공시에는 총 감사시간과 함께 감사 참여자별 

투입시간이 구분 기재되어 감사에 투입되는 인력 현황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은 유사한 

회사들의 감사투입시간을 비교한 결과를 자사 감사인의 감사 수행 정도를 평가하는 데 활용

할 수 있게 되었다.

3. 적정 감사시간에 관한 연구 및 표준 감사투입시간

실제 감사시간 공시는 감사인이 투입한 노력에 대한 정보를 주지만, 노력의 적정성에 대한 

판단은 정보이용자의 몫으로 남겨진다. 이에 KICPA는 피감회사의 업종과 규모 등을 고려한 

평균적이고 표준적인 감사시간을 제시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1999년 감사보수 규정이 폐지

된 이후 KICPA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 감사투입시간 및 감사보

수 산정에 관한 연구를 주인기 등(1999)에 의뢰하여 수행하였다. 주인기 등(1999)은 감사인에 

대한 설문조사와 선행연구 검토 등을 통해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하고 이 변

수들을 이용하여 적정 감사시간 추정모형을 개발한 후 이 모형에 근거하여 업종, 자산규모, 감

사위험별로 투입되어야 하는 표준 감사시간을 제시하였다.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KICPA는 표준 감사투입시간을 추정하여 감사인에게 제

공하였다. 이는 ‘업종별･규모별 평균 감사투입시간’으로, 감사인들이 감사에 충분한 시간을 투

입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제공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따라서 실제 투입시간이 이에 미치

지 못한다고 해서 별도의 조치는 없다. 구체적인 추정 방법을 살펴보면, KICPA는 최근 3개년 

간 Big4 회계법인의 실제 감사투입시간과 감사투입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등을 고려하여 

자산규모별 평균 감사투입시간을 추정하였다. KICPA는 이를 2011년에는 표준 감사투입시간

이라고 불렀으나 2012년부터는 평균 감사투입시간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명칭을 변경한 이유

는 감사인들에게 제공된 감사투입시간 자료는 Big4의 최근 3개년 자산규모별 평균 투입시간

이므로 이를 개별기업별 감사위험이 충분히 반영된 적정 감사시간이라고 간주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KICPA는 부실한 내부통제제도, 소송위험 등 감사위험이 높은 기업에 대해

서는 감사투입시간을 상향조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2011년과 2012년에는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으로 구분된 업종별, 자산별 평균 감사투입시

8) 2013년 11월 발의, 2014년 5월 국회통과, 2014년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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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제공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연결재무제표 작성 여부에 따라 구분된 평균 감사투입시간

을 산출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3년부터는 평균 투입시간뿐만 아니라 연결재무제표 감사

시 가･감산율, 직급별 감사투입시간 비중, 초도감사시 가산율, 지정감사 등 투입시간 가･감산

요소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9).

KICPA는 2012년부터 신협･농협･수협･새마을금고(중앙회), 사립대학 등 일부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감사품질 유지를 위한 최저감사시간을 정하여 권고하고 있다(손원익 등 2019). 업종

별로 적용되는 최저감사시간은 각 비영리법인의 자율감독기관과 협의하여 업종･기업규모 등

에 따라 다음의 <표 2>과 같이 산정하였다. 사학기관에 대한 최소감사시간은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규모별로 130∼500시간으로 2016년에 최초 도입되었다. 최소감사시간의 기준이 되

는 사학기관 규모는 합산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 총계’와 운영계산서 상 ‘운영수익 

총계’를 단순 평균하여 산출된다.

<표 2> 업종별 최저감사시간

업 종 최초 도입시기 최저감사시간

농업협동조합 2012년 170시간

신용협동조합 2013년 100시간 (자산규모 300억원 기준)

새마을금고 2013년 140시간 (자산규모 500억원 기준)

사학기관(학교법인) 2016년 130∼500시간

수 협 2016년 170∼260시간

1) 자료: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 금융위원회(2017.1.20.)

<표 3> 사학기관 규모별 최소감사시간

자산･수익 단순평균액1)

부문별 소요시간
최소

감사시간회계감사
감사 외

확인사항
합 계

2,000억이상 473 32 505 500

500억이상 2,000억미만 210 32 242 240

100억이상 500억미만 169 32 201 200

100억미만 109 22 131 130

1) 합산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상 ‘자산 총계’와 운영계산서 상 ‘운영수익 총계’를 단순 평균

2) 자료: KICPA(2019.4.3.), FY2019 학교법인 심리대상과 중점 심리 항목 

9) KICPA 품질관리감리위원회는 2014 회계연도부터 감사인에 대한 품질관리감리 시 감사투입시간 기록･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여부와 보고된 감사투입시간의 신뢰성을 점검하여 품질관리감리와 감사보고서 감리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기로 하

였으며, 표준 감사투입시간에 미달하는 상장법인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통보하여 특별감리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도록 조치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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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CPA는 계속감사 여부, 분쟁위험, 감사대상(범위), 내부통제수준에 따른 감사위험 등 감사

대상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감사인의 전문가적 판단에 의하여 감사시간을 결정해야 하

며, 학교법인 규모에 따른 최소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

러나 KICPA가 최소감사시간 준수 여부를 심리대상 선정 시 심리 비조치(No-action)를 고려하

기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에, 최소감사시간이 감사투입시간 결정에 제약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4. 표준 감사시간제도 전면 도입

일련의 감사시간 관련 제도의 도입 배경에는 감사품질 유지를 위한 적정 감사시간이 보장

되기 어려운 한국의 감사환경이 있다. 한국 회계업계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감사보수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한국 기업들은 외부감사를 투자가 아닌 비용으로 여겨, 고

품질의 감사보다는 낮은 감사보수를 제시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향이 있다. 고품질의 감사

에 대한 수요 부족으로 감사시장은 구매자 시장(buyer’s market)이 되며, 이는 감사인 간의 경

쟁을 야기한다(권수영과 김문철 2001). 이러한 감사시장에서는 치열한 수임경쟁에 따른 저가

수임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 감사인은 예상된 감사노력 투입에 상응하는 감사보수를 

요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사투입시간을 줄이게 되며, 그 결과 감사품질이 저하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우조선해양사태 등 일련의 대형 분식회계의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현행 감사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일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적정 수준의 감사시간 투입을 보장

함으로써 감사보수를 현실화하고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표준 감사시간제도가 

도입되었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10월에 외부감사법을 개정하여 KICPA로 하여금 표준 감사시간을 정

하여 감사인들에게 제공하도록 하였다(외부감사법 제16조의2 제①항). 또한 감사인의 감사시

간이 표준 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라 함)가 인정

한 회사에 대해서는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외부감사법 제11조 제①항 

제10호). 외부감사법 전부개정안에 따라 2018년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표준 감사

시간제도가 적용된다.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감사시간을 늘려 감사보수를 상승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 측과 회계업계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를 고려하여 

KICPA가 정한 표준 감사시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반영하고,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하였다. 또

한 정책당국은 표준감사시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의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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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업의 표준 감사시간에 관한 사항은 외부감사법 제1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같

은 법 시행령에서는 표준 감사시간의 제정 및 변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

다. 동법은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표준 감사시간보다 적은 경우 증선위에서 

지정하는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수 있도록(제11조) 규정하는 등, 표준 감사시간

을 엄격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결과를 기술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야 하고, 외부감사 참여 인원수 및 감사내용, 소요시간 등의 외부감사실시내용을 기술한 서류

를 첨부해야 한다.

Ⅳ.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관련 법령 등의 검토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에 표준 감사시간을 도입하기 위하여 우선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감사 

관련 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사립학교법(시행령)｣과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운영에 관한 제반 법률 현황을 조사하였다.

1. 사립학교법 및 시행령

사학기관의 외부 회계감사와 감리에 대한 내용은 ｢사립학교법｣ 제31조와 제31조의2에 규정

되어 있다. 법 제31조에 따라 사학기관은 결산 제출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이 때 감사인은 학교법인과 독립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어야 한다. 외부회계감사

에 대한 감리에 관한 사항은 법 제31조의2에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조문에서는 감리업무의 

수행 여부와 이와 관련된 업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와 제14조의3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시행령 제14조의2에서는 외부회계

감사에 대한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와 감리를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된 감사인(공인회계사 또

는 회계법인)에 대한 조치 절차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감리의 범위와 방법 등의 세부적

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이를 법령에서 규

정하고 있지 않다. 시행령 제14조의3은 법 제31조의2 제②항에 따라 감리사업을 위탁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해 규정한다.

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2018.10.2.), ｢금융위 부위원장, ｢新외부감사법 시행 준비상황 점검 회의｣ 개최｣, https://www.fsc.

go.kr/no010101/73343?srchCtgry=&curPage=5&srchKey=sj&srchText=& srchBeginDt=2018-10-01&srchEndDt=

2018-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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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대학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학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2014년 6월 교육부고시(제2018-159호)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고시와 지침에 혼재된 학교법인 외부회계감사 관련 사항들이 구체적이

고 명확하게 정비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되었다.

이후 2018년 개정 고시를 통해 외부감사인의 자격 기준과 의무, 외부감사 적용 범위 및 감

사증명서 공개 의무(제10조) 등에 대해 규정하고, 제11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4

개월 이내에 외부 감사인을 선임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 후 14일 이내에 감사계약 체결보

고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 규정의 취지는 사학기관이 결산 시점에 임박

해서 감사인을 선임하는 것을 방지하고 회계연도 개시 후 가급적 조속한 시일 내 외부감사인

을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투명한 재정･회계 운영을 유도하는 데 있다.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

는 감사인 명, 감사보수액과 예상 감사투입시간 등이 기재되므로 사학기관 감사시간에 대한 

기초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이는 계약 단계에서 작성되므로 실제 어느 정도의 숙련도를 지닌 

감사인이 외부감사에 참여하였는지, 또 계획된 투입시간을 준수하였는지 등은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실제 투입된 감사노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정보의 수집이 필

요하다. 

3.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

사립학교법에 의한 외부회계감사의 의무화와 감리 실시,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제정 등에

도 불구하고 대학의 감시･견제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권익

위원회는 2019년 ｢대학의 재정･회계 부정 등 방지방안｣을 의결하고 관계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였다. 동 방안은 대학의 자율통제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감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

한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제안한다. 특히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학

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개정을 요구함으로써 실질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한다.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은 감사인 선정, 감사투입시간, 감사절차, 감리 등 외부감사 전 과정

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교육부에는 대학에 대한 외부회계감사 시 감사인이 의무적으로 확인하

여야 하는 ‘중점확인사항’에 감사･감리 빈발 위반사항을 추가하여 의무적 외부회계감사 항목

을 확대하도록 하였다. 또한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등 관련 지침에 표준감사시간

을 반영하여 대학의 외부회계감사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감사시간을 보장하도록 하였다. 본 연

구에서 논의하는 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의 배경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외부회계감

사에 대한 감리결과 드러난 대학에 대한 지적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개선 여부의 대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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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를 의무화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였다. 기업회계에서 도입된 감사인 지정제 도

입도 권고되었다. 회계감사기준 위배, 법령위반사항 미보고 등 중대한 위반행위 발생 시 해당 

감사인은 일정기간 대학에 대한 감사에서 배제하고, 감사･감리결과 중대한 위법이 발견되는 

등 외부회계감사가 부실한 대학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도록 교육부와 사

학진흥재단에 ｢사립학교법 시행령｣ 및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감리에 관한 고시｣ 등 관련 

지침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사학기관 회계투명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정책 방향이 구

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외부회계감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사투입시간을 제도화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Ⅴ.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현황 및 분석

1. 사학기관 현황

본 절에서는 사학기관 회계감사 현황을 분석하기에 앞서 감사대상인 사학기관 재정 현황을 

개관한다. 사학기관 회계는 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구분되며, 법인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

익사업회계로 구성된다. 학교회계는 교비회계, 부속병원 회계, 산학협력단 회계로 구성된다(전

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2015).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에 따라 한국공

인회계사회에 제출하는 감사계약체결 보고서(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 [별지 제5호 

서식])는 법인일반회계, 수익사업회계,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법인, 

교비, 부속병원 외부감사와 산학협력단 외부감사에 대한 수임 보고가 구분되어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산학협력단 외부감사를 제외한 법인과 교비 및 부속병원 회계에 대한 자

료를 분석한다.

<그림 1>은 2019 회계년도말 289개 사학기관의 총자산 분포를 보여준다.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우리나라 사학기관 규모는 편차가 크다. 특히 부속병원 유무에 따라 사학 규모가 큰 차

이를 보인다. 아래 <표 4>에서와 같이 부속병원이 있는 사학의 평균 총자산(1조 3,932억원)은 

그렇지 않은 사학(1,752억원)의 8배에 달한다. 자산총액 10위 이내 사학 중 8개에 부속병원이 

있고, 부속병원이 있는 36개 사학의 총자산에서 병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1.6%이다. 즉, 

규모가 큰 사학에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가 많고, 부속병원이 사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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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2019 사학기관 총자산1)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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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자산은 법인회계 및 교비회계, 부속병원회계의 자산을 모두 합한 값 

2) 자료: 대학재정알리미(uniarlimi.kasfo.or.kr)

학종별 대학 규모의 편차도 크다. 일반대학의 총자산이 평균적으로 가장 크고, 전문대학법

인, 원격대학법인 순이며 대학원대학법인이 가장 작다. 원격대학법인은 자산규모에 비해 순손

실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2019 사학기관 그룹별 평균 총자산 및 총수익

(단위: 백만원)

기준 구분 개수 순수익1) 총자산 (부속병원 제외)

부속병원 있음 36 5,266 1,393,209 (1,030,750)

없음 253 -403 175,156 -

학종 일반대학법인 146 917 548,224 (458,851)

대학원대학법인 37 -15 31,577 -

전문대학법인 100 -399 127,087 -

원격대학법인 6 -962 92,043 -

전체 289 303 326,886 (281,735)

1) 일반회계 및 교비회계의 당기운영차액 + 부속병원회계 및 수익사업회계의 당기순손익

2) 자료: 대학재정알리미(uniarlimi.kasfo.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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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학별로 감사시간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2020년 사학

기관 외부회계감사 계약체결 현황 조사 결과, 감사투입시간(계약기준)은 부속병원이 있는 사

학기관이 평균 697.0시간, 없는 사학은 237.7시간으로 나타났다. 학급 및 학종별 감사시간은 

일반대학법인이 평균 374.3시간, 전문대학법인이 239.5시간, 원격대학과 대학원대학법인이 각

각 192.3시간과 129.5시간이었다. 일반대학법인의 경우 대학별 감사시간의 표준편차가 268.4시

간이며 최솟값과 최댓값이 각각 56.0과 1600.0으로 다른 그룹에 비해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한편, 2020 회계연도 평균 외부회계감사 시간은 전년도에 비해 6.1시간이 줄어들었으나 감

사시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1789). 2년 간의 감사시간 자료가 있는 288개 

사학기관 중 154개는 감사시간의 변동이 없었고, 67개는 증가, 67개는 감소하였다.

<표 5> 2019 및 2020 회계연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투입시간(계약기준)

(단위: 시간)

기준 구분

2020년 2019년

Mean
Std. 

Dev.
Min. Max. N Mean

Std. 

Dev.
Min. Max. N

부속병원 있음 697.0 355.1 56.0 1600.0 36 694.5 362.8 56.0 1510.0 36

없음 237.7 110.2 15.0 660.0 258 244.0 114.1 24.0 650.0 254

학급･학종 일반대학법인 374.3 268.4 56.0 1600.0 151 382.1  270.8 40.0 1510.0 149

대학원대학법인 129.5 53.5 15.0 230.0 37 128.2  49.0 40.0 220.0 37

전문대학법인 239.5  97.4 24.0 580.0 100 246.5  96.1 24.0 568.0 98

원격대학법인 192.3  52.8 100.0 235.0 6 191.7 52.7 100.0 235.0 6

전체 293.9 220.1 15.0 1600.0 294 300.0 222.4 24.0 1510.0 290

1) 자료: 한국사학진흥재단 내부자료

사학간 자산규모의 차이는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상이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선행연구는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을 공시하는 상장기업 자료를 분석하여, 기업규모

가 작을수록 총자산과 감사보수간 관계가 작아지고,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관계도 기업규모

에 따라 다름을 발견하였다(황인태와 강선민 2018). 따라서 사학기관 감사시간 분석 시에는 규

모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 본 연구는 사학기관을 규모의 편차를 고려하여 학급･학종과 부속

병원 여부에 따라 총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기초통계를 제시한다. 즉 부속병원이 있는 일반

대학(그룹Ⅰ)과 부속병원이 없는 일반대학(그룹II), 대학원대학(그룹III), 전문대학(그룹IV), 원

격대학(V)으로 구분한다.

<표 6>은 관련 변수가 모두 존재하는 총 283개 사학기관의 외부감사 관련 기초통계를 보여

준다. 283개 학교법인을 총 5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총자산, 감사시간, 감사보수, 시간당감사보

수를 제시하였으며, 총자산대비 감사시간 및 감사보수 비율을 함께 나타냈다. 사학기관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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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계약은 학교법인별로 계약체결 세부내역이 상이하나, 일반적으로 법인일반회계와 교비

회계, 법인수익사업회계까지 일괄 계약하는 형태가 많다. 따라서 사학법인의 총자산규모가 표

준 감사시간 도출 시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자산규모가 작아질수록 총자산대비 감사보수 

비율과 총자산대비 감사시간의 비율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

는 기준을 학교법인의 총자산으로 한다면, 총자산과 감사보수 및 감사시간의 관계가 비선형임

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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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학기관 감사시장

사학기관의 감사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2019∼2020년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계약체결 

보고서 제출 내용을 분석한다. 2020년 기준 보고서 접수 대상 학교법인은 총 299개이며, 지연

제출법인을 포함하여 총 294개 기관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2020년 사학기관 감사계약 체결 현황에 따르면(한국사학진흥재단 내부자료), 294개 학교법

인에 대하여 115개 감사인(회계법인, 감사반, 개인감사인)이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가장 많은 학교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감사인은 23건의 대학 감사를 수행하며, 22개 

학교법인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이 2개, 20개를 감사하는 회계법인 1개, 13개를 감사하는 회계

법인이 1개 있다. 사학법인 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115개 감사인 중 2개 이상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에 참여하는 감사인은 45개(39%)로, 나머지 70개 회계법인은 사학기관 각 1개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3개 이상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은 22개

(1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사학기관 감사시장의 규모는 감사보수 기준 약 5,796백만원

이며, 3개 이상의 학교법인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22개 감사인의 감사보수 총액은 

3,858백만원이다. 따라서 이들이 사학기관 감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67%에 달한다.

2019년 총 298개 사학기관의 외부회계감사에 참여하고 있는 감사인은 109개로, 이 중 3개 

이상의 학교법인에 대해 회계감사를 실시한 감사인은 25개였다. 2019년 사학기관 감사보수 총

액은 7,845백만원이며, 3개 이상 학교법인의 회계감사를 실시한 25개 감사인의 감사보수는 

6,062백만원이다. 따라서 이들 감사인의 감사보수 기준 시장점유율은 77%였다. 단기간의 감사

계약 체결 현황만으로 감사인 집중도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위의 2개 연도 자료 분

석을 토대로 한 사학기관 감사시장의 감사인 집중도는 일반적인 기업들의 감사시장과 비교하

더라도 기대 이상으로 높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집중현상은 사학기관 회계의 특수

성으로 인한 사학기관 감사시장진입에 장벽이 존재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사학기관은 감리결과가 외부에 공개되지 않고, 정부의 감사 빈도도 매우 낮아11) 감사위험

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위험이 낮은 감사에 감사인은 충분한 감사시간을 투입

하지 않으므로, 이는 낮은 감사보수의 원인이 된다. 대학도 감사인 선임에 제한이 없으므로 명

성이 높은 대형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많은 감사보수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다. 체

계적인 감사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대형 회계법인 또한 수익성이 낮은 사학기관 회계감사에 

참여할 유인이 없다. 이는 과거 사학기관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감사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최근 사학기관의 회계투명성에 대한 관심

11) 대학에 대한 교육부 종합감사가 시작된 ’79년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사립대학은 ’18.7월 기준 전체 359개 

중 31.5%인 113개교이다(’18.8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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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높아지면서 감사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학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논

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안은 사학기관의 재무제표 및 관

련 정보의 공시를 확대하고, 부실감사에 대한 감사인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의 입안을 

요구한다. 사학기관 감사에 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요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감

사노력 투입을 보장한다면 감사품질 관리 체계를 갖춘 대형 회계법인의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 개정에 따라 일정한 물적, 인적 요건을 갖추어 금융

위원회에 사전에 등록한 회계법인만이 상장기업의 회계감사 수행이 가능하다. 즉 상장기업 감

사인 등록제도는 회계법인의 대형화, 조직화를 통한 감사품질의 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러

나 사학기관 감사시장의 회계적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별 전문감사인 육성을 통한 감사품

질의 제고 측면에서 사학기관 감사인 등록제도를 고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현재 사학기관 

감사시장이 비경쟁적인 이유는 대학 회계의 특수성과 낮은 수익성으로 감사서비스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사학기관 감사의 수익성이 확보되면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감사인

의 시장 진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품질 경쟁력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설정하여 사

학감사에 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을 육성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한편, 모든 사학기관은 Non-big4 감사인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감사

보수와 감사시간, 비감사서비스 등에 대한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외부

정보이용자에게 공시해온 상장기업 자료를 살펴보면, Big4 여부와 소속(시장)에 따라 자산규

모와 감사시간, 감사보수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상장기업의 감사관련 정보는 상당한 기간 동안 

공시되어 왔으나, 사학기관 감사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아 감사환경 현황과 변화 등을 파악하

기 어렵다. 따라서 사학기관 감사시장을 직접 분석하는 대신 이미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있는 

상장기업의 감사시간과 보수 등의 회계 정보를 분석하여 사학기관 감사 여건을 유추하고자 

한다. 이는 사학기관의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관련 논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감사시장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가증권(코스피)시장과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의 감사시간과 보수 추이를 분석하였다. 일정 기간 동안의 관련 정보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동일 기업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분석결과의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2008년부

터 2019년까지 계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시한 기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12) 분석 대상은 

업종별 재무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금융업을 제외한 비금융업으로 제한하였다. 본 분석에 

이용된 12년 동안 관련 정보를 계속 공시한 비금융업 상장기업은 1,099개로, 코스피 기업 총 

524개사(기업-연도 표본은 총 6,288개)와 코스닥 기업 총 575개사(기업-연도 표본은 총 6,900

12) 대부분의 기업은 감사시간을 시간 단위로 공시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에 감사시간을 일(日), 월(月) 단위로 공시한 일부 기

업은 본 연구의 표본선정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특정기업의 리스크로 인해 왜곡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도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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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구성되어 있다.

표본의 소속 시장 및 감사인별 2019 회계연도말 평균 자산총액은 <표 7>과 같다. 사학기관

의 평균 총자산은 326,886백만원, 대학병원이 없는 사학의 총자산은 175,156백만원으로 

Non-big4의 피감기업, 또는 코스닥 상장기업과 비슷한 규모이다. 따라서 사학기관 감사인의 감

사투입시간과 감사보수는 대체로 이들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표 7> 소속시장 및 감사인별 상장기업 평균 자산총액
(단위: 백만원)

시장
감사인 

유가증권시장(코스피)상장기업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전체

Big4 5,561,026 306,977 3,687,571 

Non-big4 364,860 162,687 234,100 

전체 3,461,468 207,218 1,779,236 

1) 자료: 한국상장사협의회 TS2000

연도별 표본 구성은 <표 8>과 같다. 표본의 감사인 분포는 Big4(삼일, 삼정, 안진, 한영)가 

52.7%, Non-big4가 47.3%를 각각 차지한다. 본 분석은 12년간 감사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

시한 기업으로 대상을 제한하므로 상장기업 감사시장의 회계법인 간 비중이 선행연구와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13).

<표 8> 연도별 상장기업 표본
(단위: 기업수, %)

감사인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Big4
629 615 618 623 627 629 585 561 544 530 512 480 6953

(57.2) (56) (56.2) (56.7) (57.1) (57.2) (53.2) (51) (49.5) (48.2) (46.6) (43.7) (52.7)

Non-

big4

470 484 481 476 472 470 514 538 555 569 587 619 6235

(42.8) (44) (43.8) (43.3) (42.9) (42.8) (46.8) (49) (50.5) (51.8) (53.4) (56.3) (47.3)

합계 1099 1099 1099 1099 1099 1099 1099 1099 1099 1099 1099 1099 13188

1)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

<표 9>는 시장별 및 감사인별 주요 변수의 기술 통계를 나타낸다. Big4 피감기업의 총자산, 

감사시간, 감사보수의 평균은 각각 2조 3035억원과 2,407시간, 182백만원이었다. 반면, 

Non-big4 피감기업은 평균 총자산 1,788억원에 감사시간은 801시간, 감사보수는 66백만원으로 

Big4보다 현저히 작았다. 시간당 감사보수는 Big4보다 Non-big4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13) 상장기업 Big4 감사인의 비중은 점차 증가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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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2년 표본의 전체 평균으로 최근 감사시장 현황과는 다를 수 있다. 연도별 총자산, 감사시

간, 감사보수, 시간당감사보수의 기술통계는 <표 10>에 제시한다.

코스피 상장기업의 총자산, 감사시간, 감사보수의 평균은 각각 2조 545억원과 2,458시간, 

188백만원이었다. 코스닥 기업의 총자산, 감사시간, 감사보수의 각각의 평균값은 1,515억원과 

903시간, 718백만원으로 동일한 상장기업이라 하더라도 코스피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Big4의 상장 피감기업 중 40.2%가 코스닥 상장기업인데 비해 Non-big4의 코스닥 비중은 

65.8%로, Non-big4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기업을 많이 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상장기업 중 Big4의 피감기업 평균 총자산은 3조 6,851억원이고, Non-big4의 피감기업 

총자산 평균은 2,869억원이다. Big4가 감사한 코스닥 상장기업의 평균 총자산은 1,950억원이

고, Non-big4의 코스닥 기업 총자산 평균은 1,217억원이다. 따라서 Big4와 Non-big4의 피감기업 

간 규모 차이는 코스닥과 코스피 기업 비중 차이도 일부 영향이 있으나, 감사인별로 차별화된 

주력 감사시장이 존재(황인태 등 2009)하는데 주로 기인한다. 사학기관의 감사인은 모두 

Non-big4이므로 사학기관 감사시장은 Non-big4의 주력시장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학기관 표

준 감사시간 도입에는 Big4와 다른 Non-big4의 특성이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표 9> 시장별 기술통계

감사인 변수 N Mean Std.Dev. Min 25% 50% 75% Max

Big4

총자산(백만원) 6953 2303461 10011972 8643 115912.5 271868 863374 219021357

감사시간 6953 2407 4053 5 840 1287 2276 69021

감사보수(천원) 6953 182342 316127 6000 64000 92000 165000 6481000

시간당감사보수 6953 86.2 230.1 5.8 62.3 76.0 91.7 15000.0

Non-

Big4

총자산(백만원) 6235 178777 326381 7036 60348 104370 196778 11287867

감사시간 6235 801 539 5 520 706 928 17024

감사보수(천원) 6235 66453 49400 1800 44000 60000 78000 2000000

시간당감사보수 6235 102.3 220.6 4.1 64.4 82.2 106.5 6000.0

코스피

총자산(백만원) 6288 2545227 10473693 10070 158043 340777 1020643 219021357

감사시간 6288 2458 4249 5 790 1212 2305 69021

감사보수(천원) 6288 188256 331535 1800 60000 90000 170000 6481000

시간당감사보수 6288 89.5 240.6 5.8 62.5 76.9 94.6 15000.0

코스닥

총자산(백만원) 6900 151515 192896 7036 58754.5 95355 166263 4491182

감사시간 6900 903 593 5 550 756 1069 11209

감사보수(천원) 6900 71757 46321 2500 45000 60000 80000 1097000

시간당감사보수 6900 97.7 211.0 4.1 64.0 80.0 101.0 6000.0

전체

총자산(백만원) 13188 1307303 7376515 7036 80180 157468 398691 219021357

감사시간 13188 1654 3083 5 634 910 1490 69021

감사보수(천원) 13188 128008 239930 1800 50000 70000 110000 6481000

시간당감사보수 13188 93.8 225.8 4.1 63.1 78.6 97.7 15000.0

1) 자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TS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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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의 감사인 및 시장별 시간당감사보수 추이를 살펴보면, Non-big4 감사인의 수임경쟁

이 Big4에 비해 심화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사학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속병원 

없는 대학과 평균 규모가 비슷한 Non-big4 코스닥기업 감사시장의 시간당감사보수 하락폭이 

커, 해당 시장의 경쟁심화로 감사인의 수익성이 악화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감사보수가 하

락하면 감사인은 감사노력 투입을 축소시키고 이는 감사품질 저하로 이어진다. 따라서 경쟁심

화로 감사보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사학기관 감사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

상의 감사시간을 투입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표준 감사시간제도로 확보한 감사시간이 감사품질의 개선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감사인의 

실질적인 감사노력을 유의하게 증가시킬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표준 감사시간제도가 도입된

다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감사보수의 상승 여부는 불명확하고, 감사인의 원가를 충당하는 

정도의 보수 상승으로 회계투명성이 확보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감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시간과 함께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도입되어야 한다. 

DeAngelo(1981)는 감사품질을 감사인이 피감사 기업의 회계시스템에서 위반사항을 발견할 확

률과 이를 보고할 확률의 결합 확률로 정의하였다. 감사 투입요소인 감사시간이 증가할수록 

감사의 효율성이 상승해 높은 감사품질을 달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감사노력의 투입만

으로는 감사품질을 보장할 수 없다. 감사인이 발견한 부정과 오류를 보고함으로써 감사품질이 

달성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품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감사인의 효율성과 독립성이 동시에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독립성을 보완하기 위한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등을 사학기관 감

사에도 적용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제도의 목적은 감사시간을 충분히 확보해 부실감사를 방지하고 감

사품질을 제고하여 사학기관 이해관계인을 보호하는 데 있다. 그러나 감사시간 증가는 감사보

수 상승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감사인과 사학기관간 이해관계가 대립할 여지가 있다. 기업 외

부감사의 경우 기업의 반발14)을 감안해 기업규모와 상장 여부, 사업 복잡성, 지배기구 역할 

수준에 따라 표준 감사시간제의 시행시기와 적용률을 다르게 제도를 설계하였다. KICPA가 정

한 표준 감사시간은 표준 감사시간을 ‘최소개념’으로 규정하고 산정에는 감사인 숙련도와 내

부회계 관리제도 표준 감사시간을 반영하며, 조정제도 및 3년 주기 검토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기업의 수용도와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유예(1∼3년)하거나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준 감사시간은 외부감사 대상 회사 그룹별 산식에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하

는 방식으로 도출한다. 사학기관 감사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중･소형 회계법인은 대형 업체에 

14) 표준 감사시간 적용으로 인한 감사보수 증가는 기업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에 KICPA가 비현실적 표준감사시간을 만들어 

감사보수 상승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일부 기업의 의견이 존재한다.



284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제63권 제2호(통권 제87호, 2021년 6월)

비해 수습회계사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아 기준숙련도가 크므로 숙련도 조정계수도 커질 수밖

에 없다15). 이는 표준 감사시간 증가라는 비현실적인 결과로 귀결될 여지도 있다. 따라서 사

학기관의 표준 감사시간 제정 시 사학기관의 수용가능성을 고려한 다양한 장치를 적용할 필

요가 있다.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학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학기

관 표준 감사시간은 사학기관 감사환경을 고려해 수리･통계적 방법에 따라 과학적으로 결정

해야 할 사항이다.

15) “감사인 숙련도”란 담당이사, 등록회계사, 수습회계사, 품질관리검토자, 세무･전산･평가 등 회계법인 내부 전문가로 구성

된 감사팀의 팀 단위 숙련도를 말한다. 개별 감사팀의 감사인 숙련도는 감사팀원의 경력별 가중치를 감사팀원의 감사투

입시간 비중으로 가중평균하여 산정한다. “기준 숙련도”란 표준 감사시간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적인 감사인 숙련도를 

말하고, “숙련도 조정계수”란 기준 숙련도에 기초하여 산정된 표준 감사시간을 개별 감사팀의 감사인 숙련도에 맞게 증

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적용하는 조정계수를 의미하며, 기준 숙련도를 감사인 숙련도로 나누어 산출한다. 표준 감사시

간은 그룹별 표준 감사시간표 등에 기초한 감사시간에 개별 감사팀의 ‘숙련도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즉,

감사인 숙련도(개별감사팀단위) =
i

n

경력별가중치i × 감사시간투입비율i

숙련도 조정계수 = 기준 숙련도 / 감사인 숙련도(개별감사팀단위)

표준 감사시간 = 그룹별 표준감사시간표 등에 기초한 산정결과 × 숙련도조정계수(개별감사팀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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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학기관 감사시간

앞서 5개로 구분한 기준에 의하여 그룹별로 살펴보면, 그룹Ⅰ(부속병원이 있는 대학)의 감

사보수와 감사시간은 나머지 네 개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다. 부속병원이 없는 258개 사

학기관의 2020 회계연도 평균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각각 15.9백만원과 237.7시간인데 비해, 

부속병원이 있는 36개 사학기관은 평균 697.0시간의 감사계획을 근거로 47.3백만원의 감사보

수를 책정하였다. 시간당감사보수는 부속병원이 있는 경우 94.3천원으로 병원이 없는 경우의 

75.6천원에 비해 높았다. 따라서 부속병원이 있는 기관은 감사인이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감사

시간을 고려하더라도 더 많은 보수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룹Ⅱ에 속하는 일부 

사학기관의 경우 부속병원이 존재하는 그룹Ⅰ에 속하는 사학기관들과 비교할 때 총자산이 크

거나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룹Ⅰ에 속하는 사학기관보다 감사보수는 작고 감사시간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속병원의 존재가 감사보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영업의 다양

성으로 인한 감사업무량 증가 외에도, 사회적 관심으로 인한 감사위험, 병원운영 수익에 따른 

지불능력 등이 원인일 수 있다. 표준 감사시간제도가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감사품질

과 연관된 감사시간 증가요인이 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 도출에 반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

학기관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 연구로 실증적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

감사시간에 사학기관 규모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룹별로 감사시간을 사학 규

모와 감사보수에 대하여 회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11>에 제시한다.

본 분석에서 사학기관의 규모는 총자산으로 측정하였다. 사학기관의 운영수익은 고육목적

사업준비금이 반영되어 사학법인의 수익성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기에 KICPA 최소감사시간

과 달리 총수익은 반영하지 않았다. 이분산성을 고려하여 총자산과 감사시간, 감사보수는 모

두 자연로그를 취한 값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대학원대학을 제외하면 대체로 자산

규모는 감사시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원대학은 자산

규모보다 감사보수가 감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보수는 감사업

무량과 감사위험을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대학원대학 감사의 업무량과 위험은 자산규모 외 요

인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추정된다. 전문대학의 경우 수정R2이 0.1352로 다른 그룹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산규모 외 이들 그룹 감사시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표본이 6개에 불과한 V(원격대학)을 제외한 모든 그룹의 

추정결과는 유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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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사학기관 그룹별 감사시간에 총자산이 미치는 영향

변수＼그룹

일반대학 대학원

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전체병원有 병원 無

I II III IV V

Panel A: 회귀분석 결과

lnAF 0.2999 0.1568* 0.4532*** 0.1015 0.8918 0.2822*** 0.2402***

<0.2347> <0.1949> <0.5575> <0.104> <1.149> <0.3118> <0.2654>

(1.273) (1.9471) (3.899) (0.9442) (1.4728) (4.9976) (4.1365)

lnTA 0.3277** 0.1825*** 0.0969 0.2046*** -0.0967 0.2232*** 0.1769***

<0.425> <0.5168> <0.1748> <0.3264> <-0.3384> <0.4862> <0.3852>

(2.3054) (5.164) (1.2227) (2.9622) (-0.4338) (7.7921) (5.6042)

Hosp 0.2762***

<0.1409>

(2.884)

Gradu -0.1931*

<-0.0996>

(-1.9517)

Colle -0.0578

<-0.0423>

(-0.9639)

Cyber -0.1313

<-0.0289>

(-0.728)

Intercept -3.5884 0.5948 -0.8201 0.6469 -1.6963 -1.3911*** -0.1097

(-1.5739) (1.017) (-0.6308) (0.5661) (-0.6256) (-3.8895) (-0.2067)

R2 0.3675 0.4433 0.4212 0.1529 0.7193 0.5704 0.5881

Adj R2 0.3291 0.4327 0.3871 0.1352 0.5322 0.5674 0.5792

F 9.59*** 41.8*** 12.37*** 8.66*** 3.84 187.91*** 66.38***

N 36 108 37 99 6 286 286

Panel B: Dominance Stat.

lnAF 0.1483 0.1610 0.3273 0.0416 0.4523 0.2581 0.1854

[0.4036] [0.3632] [0.7770] [0.2724] [0.6288] [0.4524] [0.3153]

lnTA 0.2191 0.2823 0.0939 0.1112 0.2670 0.3123 0.2132

[0.5964] [0.6368] [0.2230] [0.7276] [0.3712] [0.5476] [0.3625]

Hosp 0.1020

[0.1734]

Gradu 0.0745

[0.1266]

Colle 0.0101

[0.0172]

Cyber 0.0029

[0.0050]

R2 0.3675 0.4433 0.4212 0.1529 0.7193 0.5704 0.5881

1) Model: lnAH = β0 + β1lnAF + β2lnTA (+ β3Hosp + β4Gradu + β5Colle + β6Cyber) 

Variables: lnAH = ln(감사시간), lnAF = ln(감사보수(천원)), lnTA = ln(총자산(천원)), Hosp = 부속병원 있는 대학법인(그룹 

I)이면 1, 아니면 0, Gradu = 대학원대학법인(그룹 III)이면 1, 아니면 0, Colle = 전문대학법인(그룹 IV)이면 1, 아니면 0, 

Cyber = 원격대학법인(그룹 V)이면 1, 아니면 0

2) ***, **, * :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    )는 t-stat., <    >는 표준화회귀계수, [    ]는 Standardized Domin. stat.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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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의 Panel A에 나타난 각 변수의 설명력의 차이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설명변수의 상

대적 중요도를 분석하는 Dominance analysis(Budescu 1993)를 수행하였으며, 결과를 Panel B에 

제시하였다. 일반대학(그룹 I, 그룹 II)과 전문대학의 사학기관 규모 변화는 감사시간 변화의 

11∼28%를 설명하며, 사학기관 규모 변수(lnTA)가 각 모형의 설명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73%로 감사보수보다 크다. 표준화회귀계수로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추정한 결

과도, 규모변수(lnTA)의 표준화회귀계수가 감사보수(lnAF)보다 1.8∼3.1배 커, 일반대학과 전문

대학의 감사시간은 감사보수보다는 자산규모의 설명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학원

대학은 감사보수(lnAF)의 회귀계수만 유의한 Panel A의 결과와 동일하게, 감사보수(lnAF)의 표

준화회귀계수와 상대적 설명력이 자산규모(lnTA)의 3배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즉, 자산규

모에 따라 감사업무량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감사시간이 자산규모보다는 감사보수에 연동되

며, 규모보다는 보수가 모형의 설명력에 더 크게 기여한다. 이는 사학기관이 감사원가에 해당

하는 정당한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감사인도 수령한 보수에 상응하는 노력 정도만 투입할 가

능성을 의미한다.

감사계약 체결보고서에 기재한 감사시간에 대한 신뢰성을 전제로 할 때 감사인의 품질에 

따라 투입하는 감사시간이 다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감사인 유형별로 감사시간과 감사

보수 및 자산규모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을 하지 않은 회계법인, 감사반으로 구분하여 추가 분석을 수

행하였다. 그룹별 감사인 비중은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사학기관 그룹별 감사인

감사인
I

(부속병원대학)

II

(병원없는대학)

III

(대학원대학)

IV

(전문대학)

V

(원격대학)
합계

회계법인
등록1) 25 70 18 64 3 180 (63%)

미등록1) 9 27 13 28 3 80 (28%)

감사반 2 11 5 7 0 25 ( 9%)

개인 0 0 1 0 0 1 ( 0%)

합계 36 108 37 99 6 286 (100%)

1) 등록: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 미등록: 등록회계법인이 아닌 회계법인

사학기관 중 63%(180개)는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했고, 

28%(80개)는 미등록감사인을, 9%(25개)는 감사반을 선임했다. 표본이 1개로 분석이 불가능한 

개인감사인을 제외하고 등록 회계법인, 미등록 회계법인, 감사반으로 구분하여 감사인별 감사

시간 결정 요인을 추정한 결과는 다음 <표 13>의 Panel A와 같다. 모든 감사인 그룹에서 감사

보수와 자산규모는 감사시간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그러나 부속병원의 존재와 학종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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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은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에서만 감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등록 감사인이 아닌 경우 부속병원의 존재가 감사시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감사품질관리 수준이나 감사보수 결정시 협상력의 차이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므로, 

등록 감사인은 미등록 회계법인이나 감사반에 비해 체계적인 감사위험 평가 및 감사시간 산

정 시스템을 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등록 감사인은 부속병원으로 인한 감사위험을 

감사시간에 반영하는 반면, 미등록 감사인은 단순히 자산규모만을 고려했기에 이러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감사시간 결정요인의 차이가 등록 감사인이 감사위험을 보다 적절하게 반영

하여 감사시간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면, 등록 감사인의 감사품질이 미등록 감사인보다 높을 것

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는 감사인 등록제 도입 목표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분석 결과에 감사보수 결정과 관련된 감사인의 협상력 차이나 사전적 감사시간 추정의 

정확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분석 결과에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룹 II(부속병원 없는 일반대학)와 그룹 IV

(전문대학)를 대상으로 감사인별 감사시간 결정 요인을 분석했다. Panel B에 제시한 회귀모형 

추정 결과, 등록 감사인의 일반대학 감사시간에는 감사보수가 반영되지만,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이 아니거나 사학기관이 전문대학인 경우에는 감사보수가 감사시

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등록 회계법인이더라도 전문대학을 감사할 

경우에는 감사보수에 상응하는 감사시간을 투입하지 않을 가능성을 의미할 수도 있다. 즉, 감사

보수는 감사위험 요인이나 대학 재정상황에 따른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결정하지만, 감사시간은 

자산규모에 따른 예상 업무량만을 반영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다만 본 분석은 단일연도 자료 

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해석의 한계가 있어 표본기간을 확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표 13> 감사인별 감사시간 결정 요인

Panel A: 모든 사학기관에 대한 감사인별 감사시간 결정 요인

변수/그룹 등록 회계법인 미등록 회계법인 감사반

lnAF 0.1625** 0.2548** 0.4919**

(2.0105) (2.5126) (2.3118)

lnTA 0.1766*** 0.1451** 0.2601*

(4.3939) (2.4170) (1.8143)

Hosp 0.4260*** 0.1211 0.0514

(3.3941) (0.7049) (0.1439)

Gradu -0.2500* -0.0899 0.1357

(-1.8497) (-0.5501) (0.3362)

Colle -0.1656** 0.1465 0.2283

(-2.2243) (1.3158) (0.8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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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B: 그룹 II와 IV에 대한 감사인별 감사시간 결정 요인

그룹 II(부속병원 없는 일반대학) IV(전문대학)

변수/감사인 등록 회계법인 미등록 회계법인 등록 회계법인 미등록 회계법인

lnAF 0.3211*** 0.0703 0.1413 0.1288

(2.7846) (0.5215) (0.9378) (0.8479)

lnTA 0.1124** 0.2158*** 0.1924** 0.2399*

(2.4809) (2.9857) (2.0897) (2.0485)

Intercept 0.3470 0.739 0.4279 -0.1414

(0.4747) (0.6262) (0.2417) (-0.0902)

Adj. R2 0.4505 0.3691 0.0855 0.2993

F 29.29*** 8.61*** 3.94** 6.77***

N 70 27 64 28

1) Model: lnAH = β0 + β1lnAF + β2lnTA (+ β3Hosp + β4Gradu + β5Colle + β6Cyber) 

Variables: lnAH = ln(감사시간), lnAF = ln(감사보수(천원)), lnTA = ln(총자산(천원)), Hosp = 부속병원 있는 대학법인(그룹 

I)이면 1, 아니면 0, Gradu = 대학원대학법인(그룹 III)이면 1, 아니면 0, Colle = 전문대학법인(그룹 IV)이면 1, 아니면 0, 

Cyber = 원격대학법인(그룹 V)이면 1, 아니면 0

2) ***, **, * :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    )는 t-stat.를 나타냄.

2019년 상장기업 평균 시간당 감사보수는 82천원/시간인데 비해 같은 기간 사학기관의 경우 

73천원/시간에 불과하다. 사학기관 감사의 낮은 수익성은 빈번한 감사인 교체의 원인이 되기

도 한다. 따라서 초도감사 여부가 감사시간과 보수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가

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년도 감사인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282개 표본에 대하여 초도감

사 비중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 <표 14>와 같다. 2020 사학기관 감사 중 초도감사인 경우는 48

건(17%)이다. 그룹 I은 11.1%로 다른 그룹보다 낮고 그룹 II는 19.6%로 높았으나, 그룹 간 차이

의 통계적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value = 0.2476). 초도감사인지 계속감사인지에 따

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검증하기 위해 초도감사와 계속감사 시 감사시

간과 감사보수 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모두 초도감사 여부

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11>에서 사용한 감사시간 추정 모형을 이용하여 

감사인 교체가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한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다. 즉, 사학기관

변수/그룹 등록 회계법인 미등록 회계법인 감사반

Cyber -0.0700 -0.1627

(-0.2794) (-0.6408)

Intercept 0.6818 0.2501 -4.0112*

(0.9182) (0.2617) (-1.7356)

Adj. R2 0.5902 0.4486 0.6808

F 43.97*** 11.71*** 11.24***

N 180  8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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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초도감사인 경우라도 감사인은 감사시간을 늘리지 않고, 감사보수를 할인하지도 않는 것으

로 추정된다. 선행연구는 초도감사에서 감사보수 할인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고했으며(Francis, 

1984; Palmrose, 1986; Baber et al., 1987; Francis and Simon, 1987; Simon and Francis, 1988), Deis 

and Giroux(1996)는 초도감사의 경우 보수는 감소하지만 감사시간은 증가한다고 주장하였다

(송창영과 노준화 2013). 본 분석에서 초도감사 시 감사보수 할인 현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사학기관 감사는 수익성이 낮아 감사인간 수임 경쟁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 낮은 감사보수로 

감사인이 스스로 계속감사를 포기한다면 표준감사시간의 도입으로 수익성을 보장하여 감사품

질을 높일 수 있다. 감사인 교체의 원인이 대학과 감사인 간에 분쟁이 있어 대학이 감사인을 

교체했기 때문이라면, 일정 기간 감사계약을 보장하는 제도의 도입이 감사품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4> 그룹별 초도감사 비중

구분
I

(부속병원대학)

II

(병원없는대학)

III

(대학원대학)

IV

(전문대학)

V

(원격대학)
합계

초도감사 4 21 7 16 0 48

계속감사 32 86 29 81 6 234

초도감사 비중 11.1% 19.6% 19.4% 16.5% 0.0% 17.0%

<표 15> 감사인 교체가 감사시간과 감사보수에 미치는 영향

Panel A: 단일변량분석 Panel B: 다변량분석 

감사시간 감사보수 N

계속감사(a) 306.7 20581.0 234

초도감사(b) 262.5 17355.4 48

전체 299.2 20032.0 282

diff.(a-b) 44.3 3225.6

t 1.2579 1.0945

Pr.(a≠b) 0.2095 0.2747

Indep. var.＼Dep. var. lnAH

FIRST 0.0042 (0.0640)

lnAF 0.2497*** (4.3842)

lnTA 0.175*** (5.6548)

Hosp 0.2637*** (2.8158)

Gradu -0.1911* (-1.9625)

Colle -0.0556 (-0.9399)

Cyber -0.1401 (-0.7929)

Intercept -0.1594 (-0.3044)

Adj. R2 0.5905

F 58.88***

N 282

1) Model: lnAH = β0 + β1FIRST + β2lnAF + β3lnTA + β4Hosp + β5Gradu + β6Colle + β7Cyber 

Variables: FIRST = 초도감사면 1, 계속감사면 0, lnAH = ln(감사시간), lnAF = ln(감사보수(천원)), lnTA = ln(총자산(천원)), 

Hosp = 부속병원 있는 대학법인(그룹 I)이면 1, 아니면 0, Gradu = 대학원대학법인(그룹 III)이면 1, 아니면 0, Colle = 전문

대학법인(그룹 IV)이면 1, 아니면 0, Cyber = 원격대학법인(그룹 V)이면 1, 아니면 0

2) ***, **, * :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    )는 t-stat.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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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으로 사학기관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감사시간 유형과 

감사대상 등에 대한 서면조사를 실시하였다. 계약체결 당시의 계획 감사투입시간을 기재하는 

현행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계약체결 현황 조사 결과로는 실제 회계감사에 소요된 시간을 

확인할 수 없어 외부회계감사의 적정성 판단이 어렵다. 또한 감사보고서에 공시된 실제 감사

에 투입된 감사인력 및 감사시간, 주요 감사실시 내용 등과는 의미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그

러므로 사학기관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의 내용을 파악하고 기업의 감사관련 자료와 비교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학기관 40개를 대상으로 조사표를 

송부하였고 이중 28개 사학기관이 응답하였다.

조사에 응한 28개 사학기관의 감사시간과 감사보수, 감사수행 내용은 <표 16>과 같다. 응답 

표본의 2019년 감사계약 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은 평균 약 16백만원과 약 287시간이었다. 그

러나 실제로 투입된 감사시간의 평균은 약 290시간(2018년 약 286시간)이었다. 그룹Ⅰ, 그룹

Ⅱ, 그룹Ⅲ의 각각의 실제 투입된 감사시간(660시간, 314시간, 146시간)이 감사계약체결 당시

의 감사시간(641시간, 307시간, 133시간)보다 모두 평균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룹Ⅳ와 

그룹Ⅴ의 실제 감사투입시간(203시간, 217시간)은 감사계약 체결 감사시간(205시간, 229시간)

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사학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예상한 시간보다 실제 감사시간이 다소 줄어들었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반대로 작은 규모의 사학기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감사인의 경우 감사시간 기록의 정

확성과 구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실제 감사시간이 증가하지 않거나 감소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표 16> 2019년 외부감사실시내용 제출 사학기관(28개)의 감사보수

그룹 응답 변수 N MEAN std. MIN 25% 50% 75% MAX

I

(부속

병원

대학)

4

감사보수(2019,천원) 4  34,834  13,394  18,535  24,268  35,900  45,400  49,000 

감사예상시간(2019) 4 641 464 260 322 502 960 1,300 

감사투입시간(2019) 4 660 439 368 376 485 944 1,301 

감사투입시간(2018) 4 653 437 328 356 502 950 1,281 

감사투입인원(2019) 4 5 2 3 3 4 6 8 

감사투입인원(2018) 4 5 2 3 4 4 6 8 

현장감사수행일수 4  15 4  11  13  14  17  20 

현장감사투입인원 4 4 2 3 3 4 6 7 

지배기구커뮤니케이션 횟수 4 3 2 2 2 2 4 5 

II

(병원

없는

대학)

8

감사보수(2019,천원) 8  15,338 3,557 9,500  13,000  16,000  17,600  20,000 

감사예상시간(2019) 8 307 153 200 208 242 352 650 

감사투입시간(2019) 8 314 150 200 222 260 347 654 

감사투입시간(2018) 8 279 153 160 170 225 339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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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개 표본을 대상으로 5개 그룹으로 나누어 정보를 분석하기에 일부 그룹의 경우 표본의 개

수가 기본적인 통계값을 제시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향후에는 누적된 체계화된 정보에 근

거하여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를 대상으로한 외부조회는 일반적인 금융거래조회나 채권채무조회와는 다른 성격의 

감사절차이다. 금융거래조회나 채권채무조회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상대방

그룹 응답 변수 N MEAN std. MIN 25% 50% 75% MAX

감사투입인원(2019) 8 4 1 3 4 5 5 6 

감사투입인원(2018) 8 4 1 2 4 4 5 6 

현장감사 수행일수 8 6 2 4 5 6 7 9 

현장감사 투입인원 8 4 1 2 3 4 5 6 

지배기구커뮤니케이션 횟수 7 7 14 1 2 2 2 40 

III

(대학원

대학)

5

감사보수(2019,천원) 5 8,720 3,439 5,000 5,500 9,900  10,000  13,200 

감사예상시간(2019) 5 133 31 100 108 130 150 175 

감사투입시간(2019) 5 146 38 100 110 160 175 184 

감사투입시간(2018) 5 143 46 90 100 152 175 196 

감사투입인원(2019) 5 3 1 2 3 3 4 4 

감사투입인원(2018) 5 3 1 2 3 3 4 5 

현장감사 수행일수 5 3 2 2 2 3 5 5 

현장감사 투입인원 4 3 1 2 2 3 3 3 

지배기구커뮤니케이션 횟수 5 1 1 1 1 1 2 2 

IV

(전문

대학)

10

감사보수(2019,천원) 9  13,178 3,714 8,800  11,000  12,320  14,300  21,530 

감사예상시간(2019) 9 205 84 93 150 200 240 380 

감사투입시간(2019) 10 203 74 40 166 225 250 296 

감사투입시간(2018) 9 217 43 160 204 208 240 296 

감사투입인원(2019) 10 4 1 2 3 4 5 6 

감사투입인원(2018) 10 4 1 2 3 4 5 6 

현장감사 수행일수 10 5 1 2 5 5 6 7 

현장감사 투입인원 10 3 1 2 2 3 3 4 

지배기구커뮤니케이션 횟수 9 2 1 1 2 2 2 3 

V

(원격

대학)

1

감사보수(2019,천원) 1  17,600  .  17,600  17,600  17,600  17,600  17,600 

감사예상시간(2019) 1 229  . 229 229 229 229 229 

감사투입시간(2019) 1 217  . 217 217 217 217 217 

감사투입시간(2018) 1 219  . 219 219 219 219 219 

감사투입인원(2019) 1 5  . 5 5 5 5 5 

감사투입인원(2018) 1 5  . 5 5 5 5 5 

현장감사 수행일수 1 5  . 5 5 5 5 5 

현장감사 투입인원 1 3  . 3 3 3 3 3 

지배기구커뮤니케이션 횟수 1 1  . 1 1 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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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회를 실시하나 변호사 외부조회는 계류중인 소송사건 또는 청구사건이 발견되었거나 그 

존재 가능성이 추정될 때 실시된다. 소송관련 현황이 높은 감사위험을 의미한다면 이에 따른 

감사보수와 감시시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표 17>에서 변호사 외부조

회 여부에 따른 감사실시 내용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28개 사학기관 중 변호사 외부조회가 없는 경우는 18개였으며 변호사 조회가 있는 경우는 

10개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변호사 외부조회가 있는 경우에는 감사보수, 감사시간, 실제로 

투입된 감사시간 및 인원이 모두 변호사가 외부조회가 없는 경우보다 높은(많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변호사 외부조회가 있는 경우의 사학기관 지배기구의 감사인과의 커뮤니케이션 

회수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변호사 외부조회가 있는 경우 상대적으로 감사보수와 감사

시간이 크게 증가하나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의 정도는 그 방향성이 다른 변수들과 다르

다는 점은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표 17> 변호사 외부조회 여부에 따른 감사실시 내용 분석

변호사 외

부조회

사학

기관수
변수 MEAN std. MIN 25% 50% 75% MAX

X 18

감사보수(천원) 13,617 6,196 5,000 9,900 12,320 17,000 30,000

감사예상시간 193 80 93 140 175 240 384

감사투입시간 208 90 40 160 202 256 384

감사투입인원 4 1 2 3 4 4 6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횟수 4 10 1 2 2 3 40

○ 10

감사보수(천원) 21,035 13,257 11,000 13,200 16,227 20,000 49,000

감사예상시간 448 341 200 231 312 620 1,300

감사투입시간 438 342 210 240 273 586 1,301

감사투입인원 5 1 3 4 5 5 8

지배기구 커뮤니케이션 횟수 2 0 1 2 2 2 2

일반적으로 변호사 외부조회가 있는 대학은 자산규모가 그렇지 않은 대학에 비해 클 것으

로 예상된다. 대학 규모가 클수록 건물 임대로 인한 계약 건수가 많고 이러한 계약 건수가 많

을수록 법적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규모가 클수록 변호사 조회서를 발송할 가능

성이 높지만, 이런 경우 대학의 경우 소송 금액이 일반기업에 비하면 사소한 수준으로 실제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가능성을 고려하여 변호

사 조회 여부가 대학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지와, 외부조회가 감사보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

치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자산규모가 변호사 외부조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는 상장회

사 감사인 등록여부를 통제하였다. 등록 감사인의 경우 감사업무 수행 절차에 따라 계류 중인 

소송이 없어도 변호사 외부조회를 실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표 18>의 분석 결과,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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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 외부조회 여부는 사학기관 자산규모를 통제한 이후에도 감사시간에 유의한 양(+)의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호사 조회 여부는 자산규모나 감사인이 상장회사 감사인

으로 등록했는지에 따라 다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변호사 조회여부는 감사시간

과 감사보수와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8> 변호사 외부조회 여부에 따른 감사실시 내용 분석

Indep. var.＼Dep. var. lnAH Lawyer

Lawyer 0.3576**  (2.1276)

lnTA 0.359***  (5.1202) 0.6752  (1.5577)

Regis 1.5014  (1.5433)

Intercept -1.3283 (-1.0345) -14.1696* (-1.7221)

Adj. R2 (Pseudo R2) 0.6075 0.0435 

F (LR chi2) 21.9*** 6.27*

N 28 28

1) Model: lnAH = β0 + β1Lawyer + β2lnTA (OLS), Lawyer = β0 + β1lnTA + β2Regis (logit), 

Variables: lnAH = ln(감사시간), Lawyer = 변호사 외부조회를 실시한 경우 1, 아니면 0, lnTA = ln(총자산(천원)), Regis =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한 회계법인은 1, 아니면 0

2) ***, **, * : 1%, 5%, 10% 수준에서 유의함을 나타냄.

3) (    )는 t-stat.(z-stat.)를 나타냄. 

사학기관 회계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사학

기관의 규모나 학급 수, 학종의 구분에 따라 일률적인 표준 감사시간을 제시하기보다는 감사

노력과 감사품질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표준 감사시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표준 감사시간제도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속병원 유무, 학종과 규모, 감사실시

내용 등 감사업무량 결정요인 외에도 재정보고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반영되어야 

한다. 서두에서 제시된 사학기관 회계감리 결과를 보면, 대부분의 사학 재정보고에서 회계처

리나 공시 오류가 발견되었음을 알 수 있다. 회계오류나 부정이 발견된 학교법인 감사에는 감

사인이 입증감사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감리지적 사학의 경우 감사시간이 늘어

나야 한다. 따라서 표준 감사시간제도가 실질적인 감사품질 제고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감리결

과 적발된 사학기관의 회계처리 위반 빈도 및 정도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위험은 재무보고 품질에 영향을 미치므로, 감사투입시간은 사학기관 운영체계의 질적 평

가결과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운영위험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의 예로는 교육부 징계여부 및 

징계정도, 대학법인의 법령위반의 중요도와 빈도, 투명한 의사결정을 위한 사학기관 지배구조 

마련 여부, 재무보고 담당 인적 역량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을 사학기관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반영함으로써 감사인은 감사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감사위험이 높은 경우 추가적인 감사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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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투입함으로써 감사실패를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학기관의 회계처리 위반정도가 중

요하고 회계부정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내부통계제도가 미비한 경우, 또는 교육부 징계의 결

과에 기준하여 사학기관 운영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사학기관의 규모가 작더라도 표준 감사시

간을 높게 책정한다면, 외부감사인에게 높은 감사보수에 상응하는 높은 감사위험을 인지시킬 

수 있다. 이는 동시에 사학기관에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할 유인을 제공

한다. 회계와 감사관련 역량도 운영위험 평가에 고려되어야 한다.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은 사

학기관에 있으므로 회계품질을 일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학기관 회계 담당자의 인적 역량

이다. 외부감사인의 역할은 재무제표에 포함된 부정과 오류를 적발하고 보고하는 것으로, 감

사인이 회계품질에 미치는 영향에는 한계가 있다. 사학기관이 작성한 제무제표의 신뢰성과 정

확성을 담보할 인적 역량을 감사시간 결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회계 담당자의 전문성과 경

력 등에 대한 공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상당수의 사학기관은 감사 전담조직이 미비하고 재정･

회계 및 운영과 관련한 주요정보 공개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조직의 회계 역량을 판단

하기 어렵다. 상장기업의 경우에는 회계전문 인력 현황, 전문성 여부 등을 공시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사학기관도 회계정보 생산 및 검증과 관련된 인력 현황을 공시함으로써 이를 감사시

간 결정에 반영하고 높은 수준의 감사품질을 담보할 수 있는 회계정보 산출 및 제공 능력을 

확보할 유인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회계품질과 운영위험을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명시적

으로 반영하면 사학기관은 내부통제의 신뢰성, 지배구조 건전성, 법령위반의 중요도와 빈도 

등 기관 운영의 전반적 준법 수준 등이 감사비용에 직결됨을 인지할 수 있다. 이는 감사비용

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기관을 투명하게 운영할 동기를 부여한다.

Ⅵ. 결 론

사학기관의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 이사회, 사립대학 경영층, 감사인, 내부

감사조직 등 6주체가 각기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주체는 

회계자료를 1차로 생산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책임이 있는 해당 사학기관이다. 그러나 대

학의 회계투명성을 유지하고 관련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외부감사인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한 시간 투입이 필수적이다. 시간 투입이 

부족할 경우 감사인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발견할 가능성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감독

당국은 감사인들이 감사과정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

진해왔다. 기업회계 관련 감독당국은 2017년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표준 감사시간에 대

한 직접규제 방식을 도입하였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002년부터 사업보고서에 감사보수 및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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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간에 관련된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외부감사법이 개정되어 감

사인이 직접 외부감사 참여 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등 외부감사실시내용을 기재한 서

류를 감사보고서에 첨부하였다. 최근 2017년에 전면 개정된 외부감사법은 KICPA가 평균감사

투입시간을 정해 감사인들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실제 감사시간이 평균 감사투입

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감독당국의 규제에 발맞추어 자율규제기관인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는 감사인들

이 감사과정에 적정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유도할 목적으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감사인들

에게 평균 감사투입시간을 제공하였다. KICPA가 제공한 평균 감사투입시간은 주요 회계법인

의 과거 3개년 평균치로서 일종의 가이드라인 일뿐, 실제투입시간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

서 별도의 조치가 취해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들은 KICPA의 평균 감사

투입시간 제공이 감사시간 증대에 기여하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증분석결과 2014년 외부감사법 개정은 감사인들이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실시내용

을 직접 기재하도록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책은 감사시간 증대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외부감사법 전면개정을 통해 KICPA가 표준 감사

시간을 정해 감사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정책으로 판단된다. 향후 

대학의 외부 감사 등에도 표준 감사시간을 정해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를 위하여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에서 단계적으로 도입한 과정들

을 잘 살펴보고 대학에서도 단계적인 접근방법을 취함으로써 대학, 감사인, 그리고 감독당국

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대학의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사학기관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정책을 정착화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간

의 의견조율이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2014년부터 시행

한 사립대학에 대한 전면 외부감사도입과 감리제도와 관련하여 그동안 미비점을 점검하고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고려할 때 관련 법규의 개정 또는 현재 법규 내에서 합리적인 제도 실

행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 

구체적이고 공식적인 표준 감사시간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은 사학기관 및 외부감사인의 감

리제도 이해도와 예측 가능성, 감리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한 체계적인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 프로세스의 마련은 안정

적인 사업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효과성을 증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기업 회계부문에 도입한 표준 감사시간제도를 사학기관 회계에 도입하기 위하여 

연구가 실시되었다. 사학기관의 회계투명성은 이해관계자들이 회계정보에 관심을 갖고, 불투

명한 회계정보가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실질적 개선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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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다. 폐쇄적인 사학기관의 불투명한 회계처리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의 파급력

이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조치의 동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사학기관 회계투명성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될 모든 제도와 정

책의 효과는 사회적 요구와 공감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사학기관에 적용

되는 표준 감사시간을 정하기 위하여는 실제 감사시간에 대한 보다 정교한 통계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분석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

국사학진흥재단에 보고된 감사계약 내용을 검토하고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수집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연구자들은 분석 범위에서 별도 법인으로 구분된 산학협력단은 제

외하였으나, 실무에서는 감사계약 체결 시 법인 및 대학과 산학협력단을 일괄하여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감사보수를 일정한 비율(매출액 등)로 안분하여 법인 및 대학 감사보수와 산학협력

단 감사보수로 산정하여 수임 보고를 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학협력단 매출이 작은 경우

에는 실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보고된 ‘법인 및 대학’의 감사보수는 과대 보고될 수 있다. 사

학기관 감사관련 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인 및 대학’과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사보수를 별도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실제 소규모 회계법인이나 개인 감사인의 

경우 보고된 실제 감사시간의 신뢰성이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에 비해 낮을 

가능성도 있다. 향후 연구시에는 감사인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감사시간 자료를 이용함으로써 

분석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기업부분에서 표준 감사시간을 산정하기 위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여러 단계의 통

계적 접근을 거쳐 제정되었다16). 추가적인 연구를 통한 사학기관의 표준 감사시간을 구하기 

위하여 우선 사학기관 외부회계감사 유의사항을 개정하여 감사인으로부터 사학기관 외부회계

감사 실시내용 보고양식에 따른 실제 감사시간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업 

회계부분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표준 감사시간제도는 필연적으로 감사보수의 상승을 초래한

다. 감사보수의 상승은 감사인과 피감사인 간의 이해 충돌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사학기관의 

표준 감사시간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사학기관 및 감사인들, 또 유관 정책기관들과의 충분한 

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논문편집위원회가 제정･공표한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을 

엄정히 준수 하였습니다.”

16) KICPA는 과거 4개년(2014∼2017) 실제 감사투입시간을 토대로 한 회귀분석 통계모형에 근거하여 그룹별로 기업규모와 

업종, 연결여부, 자회사수, 위험계정비중, 당기순손실 여부 등 감사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여 표준 감사시간

을 산정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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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vate universities and standard audit hours system
17)

 Sun Min Kang* / Mi Joo Lee** / In Tae Hwang***

ABSTRACT

In January 2019,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prepared ‘Measures for preventing 

financial and accounting fraud at universities’ for the improvement of the autonomous control system of 

universities and advise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Korea Advancing Schools Foundation to improve 

institutions. The subject of the advice was the introduction of a standard audit hours system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the external audit of private universities, the security of the independence of a 

self-audit organization and the protection of internal reporters of frauds. To ensure the need for the 

standard audit hours system of private universities and prepare measur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regulations that introduced the standard audit hours system of enterprises through the revision of the 

External Audit Act in November 2017 and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audit hours of private 

universities. This study outlines the discussions that proceeded till the standard audit hours policy for 

enterprises became legislated and examines changes in the related laws.

Currently, all private universities in South Korea conclude contracts with Non-big 4 auditors. Thus, the 

weight of junior accountants in small and medium accounting firms is relatively less compared to large 

companies, and they have greater standard proficiency, the proficiency coordination factor cannot but 

increase as well. Thus, the increase in the expected standard audit hours may aggravate the burden of 

private universities. To minimize this, standard audit hours of private universities should cautiously be 

determined based on empirical evidences, considering their audit environment. Moreover,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audit hours determinants related to audit quality on drawing the standard audit hours of 

private universities so that the standard audit hours system promotes audit quality. To collect empirical 

evidence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udit hours of private universities, a limited regression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size of private universities on audit hours was conducted. As a result, except for 

graduate universities, usually, the asset size of private universities has a significant impact on audit hours. 

It turned out that in graduate universities, audit fees rather than the asset size had a more significant 

impact on audit hours. Since audit fees are decided, reflecting the audit workload and audit risk, it is 

assumed that the audit workload and risk of graduate universities are greatly affected by factors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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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 the asset size. In addition, a relatively lower value of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of junior 

colleges means that there are other factors substantively more greatly affecting these group audit hours.

For designing the standard audit hours system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accounting 

transparenc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elements that have effective impacts on audit effort and audit 

quality in standard audit hours, rather than presenting uniform standard audit hours according to the size 

or type of private universities. The auditor can recognize audit risks in advance by reflecting them in the 

standard audit hours of private universities and can reduce audit failures by throwing additional audit 

effort if there is a high audit risk. Reflecting accounting quality and operational risk explicitly in deciding 

on standard audit hours can note that the level of overall compliance of the operation of institutions like 

the reliability of internal control, the soundness of governance structure, and the importance and 

frequency of statutory violations are directly connected to private universities’ audit fees. It is expected 

that this will motivate the transparent operation of private universities so that there will be no factors that 

increase audit costs.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accounting transparency 

of private universities by providing the baseline data for providing revisions of “the Private School Act, 

its Enforcement Decree, and a Note on External Audit of Private Universities” to draw standard audit 

hours for private universities.

Key Words : private university, standard audit hours system, governance structure, audit quality, 

accounting transparency




